
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01.01.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 제2014-49호
개정 2019.02.08.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 제2019- 4호

폐지제정 2024.04.30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 제2024-19호
개정 2025.09.12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 제2025-2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

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29조, 제30조 및 제35조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

칙”이라 한다) 제36조제3항,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

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

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

용어의 정의에 따른다.

1.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

2. 「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

대하여 적용한다.

1.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

작성방법에 관한 사항

2.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

작성방법에 관한 사항

3.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



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

제4조(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)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

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

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, 건강 유해성 및

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.

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

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, 확인

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,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

질의 용도를 기술한다.

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, 유해성정보

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.

1. 성상, 녹는점/어는점, 끓는점, 증기압, 인화점, 옥탄올/물 분배계수,

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

기재한다.

2. 급성독성, 자극성, 과민성, 유전독성,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

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, 시험방법, 시험종, 노출경

로, 영향용량, 노출기간,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.

3.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,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

성 정보를 기술하되, 시험방법, 시험종, 매체, 노출기간, 시험결과값

등을 기재한다.

4. 폭발성,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



정보를 기술한다.

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

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,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, 규

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.

1.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

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

생태유해성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2.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, 화재 시 대처방법, 누출 시

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.

3.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, 안전,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

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

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(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

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

께 기재할 수 있다)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

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.

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

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

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.

⑥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, 함유량 등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



작성란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기재한다.

제5조(하위사용자 등 제공정보의 작성방법)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

제6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

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) ① 규칙 제45조제1

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, 노출 시 대처

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.

1.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,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

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.

2.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(적정 사용량, 용도

등) 및 잘못된 사용조건(충격, 혼합사용 금지 등)을 기술한다.

3.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

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

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,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

술한다.

②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

준용한다.

부 칙(2024.04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「제공대상 화학물질



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-4호)」은

폐지한다.

부 칙(2025.09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